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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작년에 치매국가책임제가 발표되고 올해부터 제도의 시행

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치매문제에 대해 관심이 커지

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이는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의 예측 향후 기대

수명을 살펴 보면 2030년 이후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세

계 최초로 90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장수 국가

인 일본을 넘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전망이다[1]. 또한 이

미 작년에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서

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2].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의 관리

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

가 있는 일일 것이다. 다만 그동안 새로운 의료정책이 시행

되는 과정들을 보면, 한 번 정책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문제

점이 발생하더라도 정책방향의 전환이나 개선안 마련이 어

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몇 가

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본문에서는 치매국

가책임제의 주요 내용들을 환자관리의 측면에서 점검해보

고 성공적인 운영과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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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becoming an aged society at an alarmingly fast rate, which suggests that dementia care may become a major 
public health problem in Korea. At this point in time, the new policy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care is a 
well-timed strategy, but it should be assessed based on a careful consideration of several aspects. We must promote 
a model of dementia care in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jointly participate. We need to improve the volunteer 
system in dementia care, and to make various cultural spaces for patients suffering from dementia and their family 
members. We need to balance financial resources and benefits in cost-reduction plans for dementia treatment. We 
should implement a careful quality control system for dementia care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public dementia 
care hospitals and nationwide regional dementia centers. These care systems should also incorporate a health policy 
aiming at primary prevention to reduce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the future. Improving the new policy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care using detailed analyses and systematic approaches will lead to a successful 
dementia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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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관리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구호 아래에서 가장 우려가 되

는 것은 치매관리는 국가가 담당한다는 문구 때문에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

회에서 적절한 치매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

책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치매정책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치매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치

매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와 부정적 인식이 오히려 커지는 부

작용도 우려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8년 치매관리정책

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면서 내건 구호인 ‘치매와의 전쟁’의 

악영향이다. 이 구호는 치매문제의 심각성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 것은 성공했으나 그 이후 치매에 대

한 불필요한 공포를 야기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확산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따

라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치매관리문제에 있어서 정책적

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 포인트제도이다. 현재 중앙치매센터 중심

으로 진행하고 있는 ‘치매파트너즈’제도는 자원봉사자의 역

할과 보상이 불분명하여 양성 인원에 비해서 활용이 원활하

지 않은 부분이 있다. 치매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세분화하

고 업무 강도와 시간에 따른 포인트제도를 마련한 다음, 중

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치매자원봉사자 포인트은행을 설립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봉사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포인트는 양도와 매매는 불가

능하고 헌혈증과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추후 치매환자 가족

의 치매지원프로그램이나 여행 바우처로 교환이 가능하도

록 운영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을 것이다. 다음으

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여행이

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제

3차 국가치매종합관리계획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여

행 바우처 제도가 언급되어 있으나, 가족들만으로 치매환자

를 모시고 여행을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공원이나 미술관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치매전문

가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을 위

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이는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

와 보호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

공문화시설에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 마련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서울숲이나 서울대공원과 

같은 도심 내의 대형유원지 등에 치매환자와 정상적인 어르

신들, 그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종합시설을 마련한

다면 좀 더 쉽게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치매진료비용 절감 

현재 치매관리비용 중에서 절반을 조금 넘는 연간 1천만 

원 내외가 직접 의료비 부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계 평균소득이 연 4천400여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

히 큰 부담이다[3]. 이러한 현실에서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

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정책의지에는 동의하지만 환자관리와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서 치매로 인

한 직접 의료비의 개인 부담금을 10%로 낮추어 주는 방안

이다. 치매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

환이고 그 수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제도의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을 진행할수

록 이와 관련된 재원 유지가 어려워지면, 처음의 정책 의지

와는 달리 정책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 또 치매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

가올 수 있다. 이미 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인식

하고 치매환자 전체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대적

으로 장애가 심한 환자군이나 초로기 치매와 같이 지원이 시

급한 치매환자군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여 환자 보호자는 물론이고 의료진 조차도 혼란스러

워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치매 산정특례 지출을 막기 위해 

범위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인 부

담 10%라는 구호와 수치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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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사에 더 이상 의미를 두기 보다는 치매환자 산정특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진료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여 나가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치매 관련 검

사와 치료항목의 급여화 문제이다. 치매진단의 중요한 검사

중의 하나인 뇌자기공명영상촬영과 인지기능검사가 급여항

목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외에도 치매 상담료와 기타 검사도 

급여화를 위해서 논의 중에 있다. 치매 진료비용 절감에 있

어서 이러한 주요 검사와 치료의 급여화는 물론 환자들에게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다. 다만 각 검사의 급여화에 따

른 재원 마련과 급여화에 따른 진료현장에서의 영향에 대해

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밖으로는 급여화 혜택을 광고하

면서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검사 급증 등을 우려하여 여러 가

지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현실이고, 때로는 오히려 진료현장

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유전자검사의 경우 섣불리 급여화를 통해서 비용을 낮출 경

우 치매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치매질환에 대한 

공포감만 늘릴 우려도 있다. 따라서 치매 관련 검사와 치료

항목의 급여화에서는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하여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치매국가책임제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보건소 단위 중

심으로 252곳에 치매안심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과 일부 시·군·구 지역에서만 있던 지역단위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치매센터

와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치매관리정책의 큰 틀은 

완성이 되었지만 각 지역단위의 치매 관련 센터는 치매 관련 

인프라의 핵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

였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력

과 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반드시 고려

해보아야 할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치매환자 가족들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집행되는 혜택을 직접 찾아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그 혜택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되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영역

과 함께 치매환자 관리라는 보건 영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

해서 지역사회의 적정 치매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지역자원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과 치매전문가 자문을 통

해서 통합 집중형 치매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센터장을 비롯한 인력과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적절한 운

영방안에 대한 필수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까지 치매

안심센터의 운영방안은 인력과 시설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센터의 운영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력의 배치와 운영프로그램 및 지침에 대해

서 전문가그룹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치매안심센터의 통합 집중형 치매관리프로그램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센터 내에서의 의료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의 기

능을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보건 영역 부분도 중요하지만 센

터장을 지역 보건소장이 겸임하게 하면서 센터 내에서의 의

료진은 협력의사라는 모호한 지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센터장인 보건소장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사업 

운영방안과 치매환자 관리방안에서 의료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소외될 우려가 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센터 설립과정에서 협력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운영지침의 개정

을 통해서 센터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역할과 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의료진의 수급이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요양기

관의 촉탁의 제도와 유사하게 일정 부분 교육을 받은 의료진

이 파견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치매 유관학회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에서 정기적인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 동안 기존의 치매 관

련 센터가 주안점을 두었던 조기검진사업이다. 조기검진사

업의 경우 치매관리사업의 초기에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환기시키고, 조기에 발굴된 환자를 초기부터 관리하면

서 어느 정도 치매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



312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18 May; 61(5):309-313

으나 치매 관련 기관의 실적 달성을 위한 단순 대규모 검진

이 늘어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4].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경우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는 그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치매의 예

방사업과 치매환자의 관리 부분에 많은 예산과 인력의 집중

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발생한 환자

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예

방정책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치매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 노

령층 인구와 치매 고위험군 발굴을 통해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치매 

발생을 낮추는 적절한 생활지침 제공 및 예방 및 홍보사업을 

통해서 일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예방정책을 통해서 

치매 유병률을 낮추었다는 보고도 있다[5]. 따라서 치매안심

센터는 이러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각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마련에도 지속적

인 고민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조기검진사업과 달리 

이러한 사업의 경우 실적 확인을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

으므로 이 부분을 적절하게 계측할 수 있는 지표 마련에 대

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매안심병원의 운영 

치매환자의 안정적인 입원 치료를 위해서 치매안심병원이

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전국의 79개의 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치매안심병동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치매환자에게 나

타나는 신경행동증상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동이다. 요양병원에 설

치되지만 장기적인 요양치료보다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원 대상은 신경행동

증상 동반 치매환자로 전문적 약물 및 비약물적 치료를 필요

로 하거나 섬망이 동반된 치매환자이다. 치매환자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진과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치매환자관리가 가

능하도록 시설을 확보하여 치매환자에게 올바른 치매진단 

및 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신경행동증상, 신경징후, 일상

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 아래에 전문적 

약물, 비약물적 치료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

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

의 개념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서 기

피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다른 환자들에 비

해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많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수가 보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

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

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세부사

항을 살펴보면 역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

선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의 관리가 가능한 필수인력

을 배치하도록 한 점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

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인력배치 기준은 마련하였지

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력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부족하다

는 점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의 병원의 경우 인력수급

이 어렵지 않지만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요양병

원의 경우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추가 예산 마련

에 대한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는 입원기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치매환

자의 신경행동 증상이나 섬망 증상은 환자의 가족들과 보호

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치매환자의 의학적 문

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기능이 떨어지

고 거동이 불편 해지면서 낙상 등으로 외상도 자주 일어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

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원기준을 치매

환자의 신경행동증상으로 한정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병동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목

표와 프로그램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치매환자를 위한 인

력과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목표와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치매환자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우

선 치매안심병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학적 목표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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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목표와 프로그램이 구체

적으로 마련된 다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서 치매안심병동 설치를 서두르면서 일의 순서가 뒤바

뀐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전문가그

룹의 자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국가치매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발전의 기반 

아래에서 이번 국가치매책임제도 도입이 될 수 있었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

고 기대보다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 치

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치매관리사

업에 투입되는 만큼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정책적 반영

을 통해서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

적으로 운영되고 치매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치

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정책집행 

단계마다 치매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복지영역과 보

건 영역이 함께 어울리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함께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사회 안에서 치매환자와 보호자

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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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Reviewers’ Commentary

본 원고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치매 환자 관리 및 예방, 치매 진료

비용 절감,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 등의 주요 의제

에 대해서 적절한 논의와 실질적인 대응 방안 및 장기적인 안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소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

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에 대한 의료전문가 그룹의 체계적인 

자문 필요성과 치매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다

학제적 협업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